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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7호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
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

-아 래 -

지구명 위 치

해제 내용

해제사유
비 고

(지정일자)유형 등급 면적(㎡)

가정여중

주변

인천광역시

서구 가좌동

550번지 일원

침수위험 가 85,000 정비사업 완료 2004.02.09

붙 임 :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(안전관리과 비치)

2014년 1월 28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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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여중 주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도면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□ 단면도 또는 상세도(공사준공 단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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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역 명 위 치
면 적(㎡)

비 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
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

592번지 일원
20,439.5 감)20,439.5 - 해제

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(해제)사유 비 고

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
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

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09호

석남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․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96호(2009.09.21)로 지정된 석남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

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

제2013-111호(2013.12.02)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

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․공고

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2014. 2. 3   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명칭 : 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

2.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

  가. 정비구역 해제 조서

 
  나. 정비구역 해제 사유

  
  다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

   ○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

   ○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(지구단위계획 포함) 폐지 

3. 공람에 관한 사항

  가. 공람기간 : 2014. 02.03  ~ 2014. 03.05(30일 이상)  

  나. 공람장소 :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☏032-560-4772~3)

  다. 공람내용 : 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

4. 관련도서 : 게재생략(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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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 람  의  견  서

사 업 명 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 

공람기간  2014. 02.03 ~ 2014. 03.05    

부동산 

소재지
 

제출인
성  명 주민등록

번    호
    ― *******

주  소 전화번호

제출일

  내  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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